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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ケムカレントでは、‘化評法 ⁻ 既存化学物質共同登録’ について理解を深めるために 

ご要望の際に以下のように1：1相談サービスをご提供いたします。 

 

‐下記‐ 

• 対象: 相談をご希望する企業 

• 日程: お客様のご要望に合わせて協議後に確定 

• 言語: 3ヵ国語のうちご要望の言語をご指定下さい。(韓国語/日本語/英語) 

• 相談方法: 要請により対面/非対面可能 

• 所要時間: 30~60分(Q&A時間を含む) 

• 詳細な内容: 

‐ 既存化学物質の共同登録概要のご説明 

‐ 登録予定の既存化学物質に対するデータギャップ(Data gap screening) 

‐ 物質別の登録戦略策定 

‐ 物質別登録時の予想費用を算出 

‐ 韓国政府の支援サービスの種類と詳細な内容のご説明 

‐ 協議体内での役割別、登録前後の準備事項 

‐ Q&A 

 

多くの関心及びご参加をお願いいたします。その他のお問い合わせがございましたらご連絡ください。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 本ニュースレターには、詳細な告示内容をご確認いただけるよう添付ファイルが付いております。  

- Adobe Acrobat Reader: [表示→表示切り替え→ナビゲーションパネル→    添付ファイル]を選択 

- その他のPDFビューア: [表示]メニューにて添付ファイル表示などを選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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化評法(K-REACH) 

法律の動向 - 改正・予告(案)など 

 

[国立環境科学院公告第2023-358号］「化学物質の有害性審査結果」一部改正(案)行政予告 

「化学物質の登録及び評価等に関する法律」により「化学物質の有害性審査結果」を告示することにあた

り、国民に予め知らせ、意見を収れんしたく、その趣旨、改正の理由及び主な内容を「行政手続法」第46

条により次のとおり公告します。 

主な内容  

イ. 資料保護期間(2022年)が満了することにより、化学物質名称(CAS No. 含む)が資料保護対

象となり “[総称名]” で告示された物質の化学物質名称公開 

‐ 告示 [別表］第1号(新規化学物質) 総257件 

‐ 同一物質の場合、1件として告示するが当該件以外の化学物質名称欄に“固有番号～と同

一”と記載 

※ 但し、既存化学物質と同一物質のうち有害性情報がない1件を削除(固有番号 2017‐946)

  

ロ. 登録通知済みの化学物質に対する有害性審査結果告示 

‐ 告示 [別表］第2号（既存化学物質）審査完了物質（2022.5.~6.) 新設19種 

※ 有毒物質として指定された化学物質(1種)に対する有毒物質固有番号を反映(固有番号202

1‐133) 

※ 行政予告(国立環境科学院公告第2022‐474号)に対する産業界の意見提出1件を含む(固

有番号2023‐339)  

ハ. 有害性審査が完了した化学物質の名称(CAS No.)、有毒物質該非、主な有害性、分類・表示

などを告示 

 

参考資料 

電子官報ホームページ(https://gwanbo.go.kr) (告示日: 2023‐07‐25) 

国立環境科学院ホームページ(https://www.nier.go.kr/NIER/index.do, 法令情報 → 行政予

告) (番号: 362、公告日: 2023‐07‐25) 

産業界支援センター(https://www.chemnavi.or.kr/, 資料室 → 告示) (番号: 199、登録日: 

2023‐07‐25) 

 

 

https://gwanbo.go.kr/user/search/searchDaily.do
https://www.nier.go.kr/NIER/cop/bbs/selectNoLogin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241&menuNo=13002
https://gwanbo.go.kr/main.do)(
https://www.chemnavi.or.kr/chemnavi/spkreach/archives.do?B_Name=v_data&category=2&parent=&menu=&top_menu_n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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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環境部公告 第2023-415号]「有毒物質、制限物質、禁止物質及び許可物質の規定数量に

関する規定」一部改正告示(案)の行政予告 

「有毒物質、制限物質、禁止物質及び許可物質の規定数量に関する規定」を改正する上で改正理由と

主要内容を国民に予め知らせ、意見を収れんしたく、その趣旨、改正の理由及び主な内容を「行政手続

法」第46条により次のとおり公告します。 

改正理由 

「有毒物質指定」改正(国立環境科学院、「2023.6.1.」)で追加指定された有毒物質及び既に指定さ

れた物質の規定濃度等変更について、化学事故予防管理計画書提出対象を区分(1群·2群·免除)す

るために物質別規定数量を用意 

主な内容  

新規有毒物質に対し、上位規定数量と下位規定数量を夫々指定(6種) 

 

参考資料 

電子官報ホームページ(https://gwanbo.go.kr) (告示日: 2023‐07‐10) 

  

https://gwanbo.go.kr/user/search/searchDaily.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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国内動向 - 支援事業・移行ガイドなど 

※ 添付資料及び詳細な事項は参考資料に記載されたウェブサイトにてご確認いただけます。 

 

新規化学物質申告コンサルティングモデル事業公告のご案内 

環境部では新規化学物質登録トン数の上方修正(0.1t→1t)と共に新規化学物質申告制度実効性向

上のための法令改正を準備中であり、今後変更される申告制度に合わせて化学産業界が新規化学物

質申告を円滑にできるよう「新規化学物質申告無償コンサルティングモデル事業」を次のように募集します。 

イ. 事業名: 新規化学物質申告コンサルティングモデル事業 

ロ. 支援対象: 2023年新規化学物質を申告予定の中小・中堅企業 

ハ. 支援内容: 新規化学物質申告全過程を無償コンサルティング(約1ヵ月所要) 

ニ. 申請期間: 2023. 7.12.~9.30. (募集完了時には早期締め切り) 

ホ. 申請方法: 添付を参照し、申請書類をメールで送付(lee‐je@kr.kotiti‐global.com) 

ヘ. 選定結果: 随時選定し、個別通知及び産業界支援センターウェブサイトに掲示 

※ お問合せ: 02‐6191‐6071 (KOTITI 試験研究院Lee Jueun研究員) 

参考資料 

産業界支援センター(https://www.chemnavi.or.kr/, お知らせ) (登録日: 2023‐07‐12) 

 

既存化学物質の事前(変更)申告結果の公示 

「化学物質の登録及び評価等に関する法律」第42条(化学物質情報の公開)及び同法施行規則第5

1条(化学物質情報の公開等)第2項により、既存化学物質の申告結果を公開します。 

参考資料 

産業界支援センター(https://www.chemnavi.or.kr/，お知らせ)(登録日: 2023‐07‐17) 

 

化学物質(危害性資料提出の非対象) 情報提供資料の簡素化に関するご案内 

「化学物質の登録及び評価当に関する法律」第29条及び同法施行規則第36条などによる化学物質の

情報提供方法が、2023年8月1日から次にように変更・施行されます。 

イ. 変更される内容: 化学物質(危害性資料提出の非対象)を渡す際に登録・申告番号の代わりに

登録・申告の該否を物質安全保健資料(MSDS)に記載する(施行規則第36条第1項第2号) 

ロ. 変更する理由: 混合物の構成成分が公開されることを防止するなど、企業の営業秘密を保護す

るため 

参考資料 

産業界支援センター(https://www.chemnavi.or.kr/, お知らせ) (登録日: 2023‐07‐19) 

 

https://www.chemnavi.or.kr/chemnavi/spboard/notice.do
https://www.chemnavi.or.kr/chemnavi/spboard/notice.do
https://www.chemnavi.or.kr/chemnavi/spboard/notic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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有害性試験資料生産支援対象(4次登録の全過程支援物質)の選定結果 

有害性試験資料生産支援対象(4次登録の全過程支援物質)の選定結果をお知らせします。 

その他、お問い合わせは韓国化学物質管理協会の登録支援チーム(02‐3019‐6787,6761,6788)ま

でご連絡下さい。 

参考資料 

韓国化学物質管理協会(https://www.kcma.or.kr/，お知らせ) (登録日: 2023‐07‐21) 

産業界支援センター(https://www.chemnavi.or.kr/, お知らせ) (登録日: 2023‐07‐21) 

化学物質登録支援システム(http://sbm.kcma.or.kr/, お知らせ) (登録日: 2023‐07‐21) 

 

https://www.kcma.or.kr/，お知らせ
https://www.chemnavi.or.kr/chemnavi/spboard/notice.do
http://sbm.kcma.or.kr/sub_customer/notice.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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化学製品安全法(K-BPR) 

 

法律の動向 - 改正・予告(案)など 

 

[環境部告示第2023-163号] 「安全確認対象生活化学製品の指定及び安全・表示基準」 

一部改正 

「安全確認対象生活化学製品の指定及び安全・表示基準」(環境部告示第2023‐59号、2023. 3.

 29)を改正告示します。 

参考資料  

電子官報ホームページ(https://gwanbo.go.kr) (告示日: 2023‐07‐06) 

環境部ホームページ(http://me.go.kr/, 法令/政策→告示/訓令/例規) (番号: 1489、登録日: 

2023‐07‐06) 

※ 詳細な内容は本PDFの添付ファイル NIER_2023-163.pdf をご参考下さい。 

 

[国立環境科学院公告第2023-311号] 「物質同等性と製品類似性の認定基準、認定申請

資料の作成範囲及び作成方法などに関する規定」行政予告 

「物質同等性と製品類似性の認定基準、認定のための申請資料作成範囲及び作成方法などに関する

規定」告示を一部改正する上で改正理由と主要内容を国民に予め知らせ、意見を収れんしたく、その趣

旨、改正の理由及び主な内容を「行政手続法」第46条により次のとおり公告します。 

主な改正内容 

イ. 解釈に混乱を招く用語を現行化 

ロ. 物質同等性及び製品類似性の認定申請資料のうち、選任申告証の提出に対する条項を追加 

ハ. 告示の改正による再検討期限を現行化 

ニ. 殺生物物質の効果・効能に対する物質同等性認定基準を追加 

ホ. 別紙第1号書式「物質同等性の認定に関する総合資料」作成項目のうち、詳細な作成項目に

対する作成事項の追加及び現行化 

参考資料 

電子官報ホームページ(https://gwanbo.go.kr/) (告示日: 2023‐07‐11) 

国立環境科学院ホームページ(https://www.nier.go.kr/NIER/index.do, 法令情報 → 行政予

告) (番号: 361、登録日: 2023‐07‐12) 

 

 

 

https://gwanbo.go.kr/user/search/searchDaily.do
http://me.go.kr/home/web/index.do?menuId=71
https://gwanbo.go.kr/main.do)(
https://gwanbo.go.kr/user/search/searchDaily.do
https://www.nier.go.kr/NIER/cop/bbs/selectNoLogin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241&menuNo=13002
https://gwanbo.go.kr/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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国内動向 - 支援事業・移行ガイドなど 

※ 添付資料及び詳細な事項は参考資料に記載されたウェブサイトにてご確認いただけます。 

 

殺生物製品の製品名設定に関する案内 

国立環境科学院化学物質研究科では、「生活化学製品及び殺生物剤の安全管理に関する法律」 第

20条及び第21条により、承認申請が受け付けられた殺生物製品の評価に関連し、殺生物製品の承認

申請のための資料のうち、殺生物製品名の設定に関する原則をご案内します。 

参考資料 

化学製品管理システム(https://chemp.me.go.kr/、お知らせ → 殺生物剤)(番号: 195、登録

日: 2023‐06‐29) 

 

殺生物製品承認のための環境提出資料作成案内 

国立環境科学院化学物質研究科では、「生活化学製品及び殺生物剤の安全管理に関する法律」によ

り、承認申請が受け付けられた殺生物製品の評価に関連し、殺生物製品の承認申請のための環境提

出資料作成に関してご案内します。 

参考資料 

化学製品管理システム(https://chemp.me.go.kr/、お知らせ → 殺生物剤)(番号: 196、登録

日: 2023‐06‐30) 

 

殺生物製品効果効能(濃度設定根拠など)提出資料のご案内 

殺生物剤承認と関連し、殺生物製品効果・効能に関する提出資料のうち、濃度設定の根拠及び賦形

剤に対してご案内します。 

参考資料 

化学製品管理システム(https://chemp.me.go.kr/、お知らせ → 殺生物剤)(番号: 197、登録

日: 2023‐06‐30) 

 

生活製品案内書の購読申請のご案内 

韓国環境産業技術院生活化学製品安全センターで「生活化学製品」に関する様々な情報を伝えるニュ

ースレターを毎月第2金曜日に発行することをご案内します。 

参考資料 

化学製品管理システム(https://chemp.me.go.kr/、お知らせ → 申告対象安全確認対象生活化

学製品(韓国環境産業技術院))(番号: 119、登録日: 2023‐07‐04) 

 

https://chemp.me.go.kr/cop/bbs/select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001&QAtypeStr=BIOC
https://chemp.me.go.kr/cop/bbs/select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001&QAtypeStr=BIOC
https://chemp.me.go.kr/cop/bbs/select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001&QAtypeStr=BIOC
https://chemp.me.go.kr/cop/bbs/select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001&QAtypeStr=KE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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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全確認対象生活化学製品または殺生物製品の表示広告制限事項に関するご案内 

製品表示広告の遵守事項に関する詳細規定(「生活化学製品等の表示広告に関する規定(環境部告

示)」)が、2023年7月29日から施行されることにより、安全確認対象生活化学製品又は殺生物製品の

製造、輸入、販売又は流通する者の遵守事項及び表示広告制限事項についてご案内します。 

参考資料 

化学製品管理システム(https://chemp.me.go.kr/、お知らせ → 承認対象安全確認対象生活化

学製品(国立環境科学院)) (番号: 36、登録日: 2023‐07‐13) 

 

殺生物製品承認に関する質疑応答のご案内 

化学製品安全法に基づく殺生物剤承認関連の質疑応答をまとめてご案内します。 

参考資料 

化学製品管理システム(https://chemp.me.go.kr/、お知らせ → 殺生物剤) (番号: 200、登録

日: 2023‐07‐17) 

 

重大市民災害予防のための安全·保健管理システムの診断および構築に対するコンサルティング 

2次支援企業募集の公告 

環境部は「重大市民災害予防のための安全保健管理システム診断および構築コンサルティング支援事

業」を行っており、これに伴い支援対象企業を募集します。 

参考資料 

化学製品管理システム(https://chemp.me.go.kr/、お知らせ → 殺生物剤) (番号: 203、登録

日: 2023‐07‐25) 

 

感染症予防用防疫殺菌·消毒剤承認通知書の一括変更発行および発送のご案内 

国立環境科学院は「生活化学製品及び殺生物剤の安全管理に関する法律」及び「安全確認対象生

活化学製品の承認等に関する規定」に基づき、防疫用として使用する殺菌消毒製品を承認制度で管

理しています。当該製品がすべて「物体表面消毒用」や「空気消毒用」として誤用·乱用される事例が頻

繁に発生することから、製品の安全情報設定及び伝達強化方案として承認通知書上の改善·補完事項

を導き出し、承認告示第14条(承認項目の再設定)に基づき承認通知書の一部内容を一括変更し発

給及び発送することをご案内します。 

参考資料 

化学製品管理システム(https://chemp.me.go.kr/、お知らせ → 承認対象安全確認対象生活化

学製品(国立環境科学院)) (番号: 35及び37、登録日: 2023‐07‐07 及び 2023‐07‐28) 

 

https://chemp.me.go.kr/cop/bbs/select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001&QAtypeStr=NIER
https://chemp.me.go.kr/cop/bbs/select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001&QAtypeStr=BIOC
https://chemp.me.go.kr/cop/bbs/select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001&QAtypeStr=BIOC
https://chemp.me.go.kr/cop/bbs/select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001&QAtypeStr=N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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産業安全保健法(ISHA) 

 

法律の動向 - 改正・予告(案)など 

 

[雇用労働部公告第2023-348号] 「新規化学物質の名称等公表」 

｢産業安全保健法｣ 第108条第3項及び同法施行規則第153条に従い、新規化学物質の名称、有害

性・危険性、年間製造・輸入量及び労働者の健康障害予防のための措置事項を次のように公告します。 

参考資料 

雇用労働部ホームページ(https://www.moel.go.kr/, ニュース・お知らせ → お知らせ) (番号: 6

273、登録日: 2023‐06‐30) 

※ 詳細な内容は本PDFの添付ファイル MOEL_2023-348.pdf をご参考下さい。 

  

https://www.moel.go.kr/news/notice/noticeL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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国内動向 - 支援事業・移行ガイドなど 

※ 7月産業安全保健法‐国内動向に関する内容はありませ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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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공고 제2023-348호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3조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연간 제조·수입량 및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3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 일련번호: 23-22 또는 23-23, 공표년도-접수년도-접수번호


※ 유해성·위험성: 사업주가 제출한 독성자료의 범위 내에서 국내외 화학물질정보 DB 등을 활용하여「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3-9호)에 따라 유해성·위험성을 분류


* 독성시험 등 추가 연구를 통해 새로운 유해성·위험성 정보가 확인될 수 있음


※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유해성·위험성 정보란에 기재사항이 없더라도 신규화학물질 취급
근로자가 화학물질에 장·단기 노출될 경우 등을 대비하여 사업주가 취해야 하는 기본적인 조치사항을 제시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연간 제조·수입량 및 조치사항


일련번호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제조
수입량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23-22-281(환)


(Dialkylalkyl(C=1~5))cycloalkyl(C=4
~8) alkyl-alkenoate(C=2~6)
polymer with substituted


carbopolycycle
alkyl-alkenoate(C=2~6),


alkyl-carbopolycycle alkyl(C=2~6)
alkyl-alkenoate(C=2~6),


oxo-[(oxo-heteropolycycle)oxy]alk
yl(C=1~5) alkyl-alkenoate(C=2~6)
and oxo-heteromonocycle
alkyl-alkenoate(C=2~6)


1톤
미만


○취급시분진등에직접노출되지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시분진등이다량으로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설치하는것이바람직함


23-23-20


Benzene,
1-(1,1-dimethylethoxy)-4-ethenyl-,
polymer with ethenylbenzene


(CAS No. 95418-59-0)


1톤
미만


○취급시분진등에직접노출되지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시분진등이다량으로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설치하는것이바람직함


23-23-29(환)


1,2,3-Propanetriol polymer with
oxirane, 2-methyl-2-propenoate


(CAS No. 1639875-93-6)


10톤
미만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
보호구를착용하는것이바람직함


○ 취급시미스트및증기등이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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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제조
수입량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23-23-30(환)


Substituted-(substituted
alkyl)-alkylalkane(C=2~6)oic acid


polymer with
1,6-diisocyanatohexane and


(alkyl-alkane(C=2~6)diyl)bis[substit
utedpoly[oxy(oxo-alkane(C=5~9)diyl)]],
alkyl-H-heteromonocycle- and
(alkylalkyl(C=1~3))-alkane(C=2~6)a
mine-blocked compds. with
(alkylamino)alkane(C=1~3)ol


10톤
미만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
보호구를착용하는것이바람직함


○ 취급시미스트및증기등이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23-23-32(환)
Phosphorus trifluoride


(CAS No. 7783-55-3)


○고압가스액화가스
○피부부식성구분1
○심한눈손상성/눈 자극성
구분1(심한 눈손상성)


○만성수생환경유해성
구분3


10톤
미만


○취급시가스등에직접노출되지않
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
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
는것이바람직함


○ 취급시 가스등이다량으로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
기시설을설치하는것이바람직함


23-23-33(환)


N,N,N-Tris[3-(trimethoxysilyl)propy
l]amine


(CAS No. 82984-64-3)


○급성독성구분3(경구)
○피부부식성/피부 자극성
구분1(피부 부식성)


○심한눈손상성/눈 자극성
구분1(심한 눈손상성)


○만성수생환경유해성
구분2


1톤
미만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
보호구를착용하는것이바람직함


○ 취급시미스트및증기등이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23-23-34(환),
23-23-62(환)


1,3,5-Tris[2-(3-mercaptobutanoyloxy)
ethyl]-1,3,5-triazine-2,4,6(1H,3H,5


H)-trione


(CAS No. 928339-75-7)


1톤
미만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
보호구를착용하는것이바람직함


○ 취급시미스트및증기등이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23-23-35(환)
Ethyl 1H-pyrazole-4-carboxylate


(CAS No. 37622-90-5)
○급성독성구분4(경구)


10톤
미만


○취급시분진등에직접노출되지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시분진등이다량으로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설치하는것이바람직함


23-23-36(환)


[[(Alkylalkoxy(C=1~4))alkyl(C=4~7)]
-(alkylalkyl(C=1~4))-alkyl-[alkyl-6H
-heteropolycycle-yl]silanminato(2-)


-κN]alkylmetal


1톤
미만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
보호구를착용하는것이바람직함


○ 취급시미스트및증기등이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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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제조
수입량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23-23-39(환),
23-23-114(환)


L-Alanyl-L-cysteine, bimol.
(2→2')-disulfide


(CAS No. 115888-13-6)


1톤
미만


○취급시분진등에직접노출되지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시분진등이다량으로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설치하는것이바람직함


23-23-41(환)
5-Decyne


(CAS No. 1942-46-7)


○피부부식성/피부 자극성
구분1B (피부부식성)


○심한눈손상성/눈 자극성
구분1 (심한 눈손상성)


1톤
미만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
보호구를착용하는것이바람직함


○ 취급시미스트및증기등이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23-23-42(환)


N1,N1,N6,N6-Tetramethyl-1,6-hex
anediamine polymer with


2,2'-[1,2-ethanediylbis(oxymethyle
ne)]bis[oxirane]


(CAS No. 2226013-47-2)


10톤
미만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
보호구를착용하는것이바람직함


○ 취급시미스트및증기등이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23-23-44(환)
N-Glycyl-L-glutamine


(CAS No. 13115-71-4)


1톤
미만


○취급시분진등에직접노출되지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시분진등이다량으로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설치하는것이바람직함


23-23-45(환)


9,9-Bis[6-(2-hydroxyethoxy)-2-na
phthyl]fluorene


(CAS No. 334008-97-8)


1톤
미만


○취급시분진등에직접노출되지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시분진등이다량으로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설치하는것이바람직함


23-23-46(환)


9,9-Bis[3-phenyl-4-(2-hydroxyeth
oxy)phenyl]fluorene


(CAS No. 156326-38-4)


1톤
미만


○취급시분진등에직접노출되지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시분진등이다량으로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설치하는것이바람직함


23-23-47(환)
2-Propyn-1-yl carbonochloridate


(CAS No. 35718-08-2)


○급성독성구분3(경구)
○만성수생환경유해성
구분2


1톤
미만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
보호구를착용하는것이바람직함


○ 취급시미스트및증기등이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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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3-48(환)


2-Propyn-1-yl
1H-imidazole-1-carboxylate


(CAS No. 83395-38-4)


○ 급성 독성 구분3(경구)
○ 피부 부식성/피부 자극성
구분2(피부 자극성)


○ 피부과민성 구분1
○급성수생환경유해성구분1
○만성수생환경유해성구분1


1톤
미만


○취급시분진등에직접노출되지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시분진등이다량으로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설치하는것이바람직함


23-23-50(환)


3-Ethyl-3-[(phenylmethoxy)methyl]
oxetane


(CAS No. 18933-99-8)


○만성수생환경유해성
구분3


1톤
미만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
보호구를착용하는것이바람직함


○ 취급시미스트및증기등이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23-23-51(환)


[29H,31H-Phthalocyanine-C,C,C-t
risulfonato(5-)-κN29,κN30,κN31,κ
N32]cuprate(3-), hydrogen (1:3)
compds. with N,N'-bis(mixed
2-ethylphenyl and xylyl)guanidine


(CAS No. 265115-84-2)


○급성독성구분4(경구)
○만성수생환경유해성
구분3


1톤
미만


○취급시분진등에직접노출되지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시분진등이다량으로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설치하는것이바람직함


23-23-52(환)
Heteropolycyclic-aminocarbomono
cyclic-phenyl-diphenyl-dibenzothi


ophenamine


1톤
미만


○취급시분진등에직접노출되지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시분진등이다량으로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설치하는것이바람직함


23-23-53(환)
Biphenyl-(dialkyl-fluorenyl)-(dicarb
omonocyclic-carbopolycyclic)-amine


1톤
미만


○취급시분진등에직접노출되지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시분진등이다량으로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설치하는것이바람직함


23-23-54(환)


Alkyl carbopolycycliccarboxylate
polymer with alkyl


carbomonocyclic-carboxylate,
alkane(C=2~7)ol and
alkane(C=2~7)ol


10톤
미만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
보호구를착용하는것이바람직함


○ 취급시미스트및증기등이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23-23-55(환)


3,3'-(1-Methylethylidene)bis-7-ox
abicyclo[4.1.0]heptane


(CAS No. 14513-43-0)


○급성독성구분4(경구)
○만성수생환경유해성
구분3


10톤
미만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
보호구를착용하는것이바람직함


○ 취급시미스트및증기등이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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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3-56(환)
N-L-Alanyl-L-tyrosine


(CAS No. 3061-88-9)


10톤
미만


○취급시분진등에직접노출되지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시분진등이다량으로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설치하는것이바람직함


23-23-57(환)
Di(biphenyl)heteropolycycle


duterium24
1톤
미만


○취급시분진등에직접노출되지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시분진등이다량으로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설치하는것이바람직함


23-23-59
1,1'-Thiobis(3-chloro-2-propanol)


(CAS No. 19030-86-5)
○급성독성(경구) 구분4


1000톤
미만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
보호구를착용하는것이바람직함


○ 취급시미스트및증기등이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23-23-60(환)


N1,N3-Bis(3-methylphenyl)-5-[[(3
-methylphenyl)amino]sulfonyl]-1,3


-benzenedicarboxamide


(CAS No. 2375645-78-4)


10톤
미만


○취급시분진등에직접노출되지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시분진등이다량으로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설치하는것이바람직함


23-63(환)


1,4-Benzenedicarboxylic acid
polymer with


α-hydro-ω-hydroxypoly(oxy-1,2-e
thanediyl) and


2,2'-oxybis[ethanol]


(CAS No. 128761-91-1)


○급성독성구분4(경구)
10톤
미만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
보호구를착용하는것이바람직함


○ 취급시미스트및증기등이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23-23-64(환)


Alkyl(C=1~5)
[(acetyloxy)imino]-substituted-(car
bomonocyclicthio)carbomonocyclic


alkanoate(C=4~8)


○만성수생환경유해성
구분3


1톤
미만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
보호구를착용하는것이바람직함


○ 취급시미스트및증기등이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23-23-65(환)
7-Carbomonocycle-heteropolycycl
e-tri-substituted-alkane(C=1~5)sul


fonate


10톤
미만


○취급시분진등에직접노출되지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시분진등이다량으로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설치하는것이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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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3-66(환)


2-Fluoro-2-(pentafluoroethyl)-3,3-
bis(trifluoromethyl)oxirane


(CAS No. 788-67-0)


○만성수생환경유해성
구분2


10톤
미만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
보호구를착용하는것이바람직함


○ 취급시미스트및증기등이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23-23-67(환),
23-23-92(환),
23-23-103
(환)~105(환)


2-Biphenylyl glycidyl ether


(CAS No. 7144-65-2)


○피부과민성구분1
○만성수생환경유해성
구분2


10톤
미만


○취급시분진등에직접노출되지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시분진등이다량으로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설치하는것이바람직함


23-23-68(환)


2-Methyl-2-propenoic acid
telomer with butyl


3-mercaptopropanoate, ethyl
2-propenoate and methyl
2-methyl-2-propenoate,
ammonium salt


(CAS No. 1672705-01-9)


○ 급성독성 구분3(흡입)
○ 피부 부식성/피부 자극성
구분2(피부 자극성)


○ 심한 눈 손상성/눈 자극성
구분2(눈 자극성)


1000톤
미만


○취급시분진등에직접노출되지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시분진등이다량으로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설치하는것이바람직함


23-23-69(환)


Alkyl(C=1~6) alkenoic(C=2~7) acid
polymer with alkyl(C=2~8)
alkyl(C=1~6)alkenoate(C=2~7),
alkyl(C=2~8) alkenoate(C=2~7),
ethenylbenzene, (alkanediyl)


bis(alkyl(C=1~6)alkenoate(C=2~7)),
alkylalkenoate(C=2~7),


substituted-alkylalkyl(C=1~6)alken
oate(C=2~7) and


alkyl(C=1~6)methacrylate


10톤
미만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
보호구를착용하는것이바람직함


○ 취급시미스트및증기등이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23-23-70(환)


[[(Substituted
carbomonocyclicoxy)alkoxy]carbo
monocyclic]-hydroxy-alkyl(C=1~5)


-alkanone(C=2~6)


1톤
미만


○취급시분진등에직접노출되지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
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23-23-71(환)
Trifluoromethyl trifluorovinyl ether


(CAS No. 1187-93-5)
○ 급성독성 구분4(흡입)


1톤
미만


○취급시가스등에직접노출되지않
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
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
는것이바람직함


○ 취급시 가스등이다량으로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
기시설을설치하는것이바람직함


23-23-72(환)


Siloxanes and silicones,
alkyl(C=1~5),


substituted-(substituted
alkyl(C=1~5))-alkenyl(C=2~5)
alkyl(C=1~5), ethoxylated


10톤
미만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
보호구를착용하는것이바람직함


○ 취급시미스트및증기등이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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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3-73(환)


(T-4)-Tris(acetato-κO)hydroborate
(1-), sodium (1:1)


(CAS No. 56553-60-7)


○인화성고체구분1
○물반응성물질및혼합물
구분1


○급성독성구분4(경구)
○심한눈손상성/눈 자극성
구분1 (심한 눈손상성)


1톤
미만


○취급시분진등에직접노출되지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시분진등이다량으로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설치하는것이바람직함


23-23-75(환) Indium metal aluminum oxide
1톤
미만


○취급시분진등에직접노출되지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시분진등이다량으로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설치하는것이바람직함


23-23-78(환)


trans-5-Propyl-2-(3',3'',4'',5''-tetr
afluoro[1,1':4',1''-terphenyl]-4-yl)-


1,3-dioxane


(CAS No. 1182844-19-4)


1톤
미만


○취급시분진등에직접노출되지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시분진등이다량으로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설치하는것이바람직함


23-23-79(환)


trans-5-Propyl-2-(2,3',4'-trifluoro[
1,1'-biphenyl]-4-yl)-1,3-dioxane


(CAS No. 1593653-75-8)


1톤
미만


○취급시분진등에직접노출되지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시분진등이다량으로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설치하는것이바람직함


23-23-80(환)
Furan-2,5-dicarboxylic acid


(CAS No. 3238-40-2)


○심한눈손상성/눈 자극성
구분2A(눈 자극성)


1000톤
미만


○취급시분진등에직접노출되지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시분진등이다량으로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설치하는것이바람직함


23-23-81(환)


Disubstituted carbomonocycle
polymer with multialkylene glycol,
heteropolycycledione and
dialkylene glycol


○급성독성구분4(경구)
10톤
미만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
보호구를착용하는것이바람직함


○ 취급시미스트및증기등이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23-23-82(환)


Reaction products of phosphoric
acid with


2-alkoxy(C=3~7)alkanol(C=1~5)
and alkylidene(C=2~6)
dicarbomonocycle


diepoxyalkyl(C=2~6) ether


○급성독성구분4(경구)
○급성독성구분4(흡입)
○피부부식성/피부 자극성
구분2(피부 자극성)


○심한눈손상성/눈 자극성
구분2(눈 자극성)


1000톤
미만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
보호구를착용하는것이바람직함


○ 취급시미스트및증기등이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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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제조
수입량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23-23-83(환)
Diiodosilane


(CAS No. 13760-02-6)


○물반응성물질및혼합물
구분1


○자연발화성액체구분1
○급성독성구분4(경구)
○피부부식성구분1A
○심한눈손상성구분1


10톤
미만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
보호구를착용하는것이바람직함


○ 취급시미스트및증기등이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23-23-84(환)
(S)-Nornicotine


(CAS No. 494-97-3)
○급성독성구분3(경구)


1톤
미만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
보호구를착용하는것이바람직함


○ 취급시미스트및증기등이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23-23-86(환)


Piperazine, compd. with
5,5'-bi-2H-tetrazole (1:1)


(CAS No. 157280-55-2)


○만성수생환경유해성
구분3


1톤
미만


○취급시분진등에직접노출되지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시분진등이다량으로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설치하는것이바람직함


23-23-87(환)


α-(2-Mercaptoacetyl)-ω-methoxy
poly(oxy-1,2-ethanediyl)


(CAS No. 165747-32-0)


10톤
미만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
보호구를착용하는것이바람직함


○ 취급시미스트및증기등이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23-23-88(환)


2,5-Pyrrolidinedione,
3-(C=15~18)-branched 2-alkenyl


derivs


(CAS No. 2256059-74-0)


10톤
미만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
보호구를착용하는것이바람직함


○ 취급시미스트및증기등이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23-23-90(환)


1-Ethoxy-2,3-difluoro-4-[4-(4-pe
ntylcyclohexyl)-1-cyclohexen-1-yl]


benzene


(CAS No. 570384-43-9)


1톤
미만


○취급시분진등에직접노출되지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시분진등이다량으로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설치하는것이바람직함


23-23-91(환)
4-Methyl-2-pentanone oxime


(CAS No. 105-44-2)


○인화성액체구분4
○급성독성구분4(경구)
○ 피부 부식성/피부 자극성
구분2(피부 자극성)


○심한눈손상성/눈 자극성
구분2(눈 자극성)


1톤
미만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
보호구를착용하는것이바람직함


○ 취급시미스트및증기등이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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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제조
수입량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23-23-93(환)


3-[[3-[[[2,2-Dimethyl-3-[(1-oxodo
decyl)oxy]propylidene]amino]methy
l]-3,5,5-trimethylcyclohexyl]imino]-
2,2-dimethylpropyl dodecanoate


(CAS No. 932742-30-8)


1톤
미만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
보호구를착용하는것이바람직함


○ 취급시미스트및증기등이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23-23-94


Phosphoric acid, chromium(3+)
sait (1:?)


(CAS No. 28612-69-3)


10톤
미만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
보호구를착용하는것이바람직함


○ 취급시미스트및증기등이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23-23-95(환)


6-Diazo-5,6-dihydro-5-oxo-1-na
phthalenesulfonic acid ester with
4-[1-(4-hydroxyphenyl)-1-phenyle


thyl]-1,2-benzenediol


(CAS No. 479678-98-3)


1톤
미만


○취급시분진등에직접노출되지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시분진등이다량으로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설치하는것이바람직함


23-23-97(환)


3,3'-Methylenebis[6-hydroxy-2,5-
dimethylbenzenemethanol]


(CAS No. 156938-17-9)


1톤
미만


○취급시분진등에직접노출되지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시분진등이다량으로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설치하는것이바람직함


23-23-98(환)


Diethyl P-[[[(4-methylphenyl)
sulfonyl]oxy]methyl]phosphonate


(CAS No. 31618-90-3)


10톤
미만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
보호구를착용하는것이바람직함


○ 취급시미스트및증기등이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23-23-99(환)


Cobalt praseodymium
strontium oxide


(CAS No. 부여되지 않음)


1톤
미만


○취급시분진등에직접노출되지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시분진등이다량으로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설치하는것이바람직함


23-23-100(환)


Spiro[9H-fluorene-9,9'-xanthene]-
2'-boronic acid


(CAS No. 2396648-06-7)


1톤
미만


○취급시분진등에직접노출되지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시분진등이다량으로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설치하는것이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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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3-101(환)


2-(2-Bromophenyl)-4,6-diphenyl-
1,3,5-triazine


(CAS No. 77989-15-2)


1톤
미만


○취급시분진등에직접노출되지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시분진등이다량으로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설치하는것이바람직함


23-23-102(환)
Slags, zinc sinter-redn


(CAS No. 69012-36-8)


○생식독성구분1A
○급성수생환경유해성
구분1


○만성수생환경유해성
구분1


1,000톤
이상


○취급시분진등에직접노출되지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시분진등이다량으로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설치하는것이바람직함


23-23-106


Alkyl(C=1~6) alkenoic(C=2~7) acid
alkyl(C=10~16) ester, polymer


with
alkyl(C=2~6)alkenoate(C=2~7),
ethenylbenzene, substituted-alkyl
alkyl(C=1~6) alkenoate(C=2~7),
substituted-alkyl alkyl(C=1~6)
alkenoate(C=2~7) phosphate,
2-hydroxyethyl 2-propenoate,
alkyl(C=1~6)-oxo-alkenyl(C=2~7)-(
phosphonooxy)poly[oxy(alkyl(C=1~


6)alkanediyl)],
phosphinicobis[(alkyl(C=1~6)-oxo-
alkenyl(C=2~7))oxy]poly[oxy(alkyl(C


=1~6)alkanediyl)] and
alkyl(C=9~15) alkyl(C=1~6)
alkenoate(C=2~7),
tert-alkyl(C=2~6)


alkylalkane(C=2~8)peroxoate-initiated


10톤
미만


○취급시분진등에직접노출되지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시분진등이다량으로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설치하는것이바람직함


23-23-107(환)
Slags, lead smelting


(CAS No. 69029-84-1)


○생식독성구분1A
○발암성구분1
○급성수생환경유해성구분1
○만성수생환경유해성구분1


1,000톤
이상


○취급시분진등에직접노출되지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시분진등이다량으로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설치하는것이바람직함


23-23-108(환)
4,8-Dimethyl-4,9-decadienal


(CAS No. 71077-31-1)


○만성수생환경유해성
구분2


1톤
미만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
보호구를착용하는것이바람직함


○ 취급시미스트및증기등이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23-23-109(환)
[(Tricarbomonocyclicalkoxy)alkyl]cy


clopropanol
1톤
미만


○취급시분진등에직접노출되지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시분진등이다량으로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설치하는것이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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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제조
수입량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23-23-110(환)


(4-(Naphthalen-2-yl)phenyl)boronic
acid


(CAS No. 918655-03-5)


1톤
미만


○취급시분진등에직접노출되지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시분진등이다량으로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설치하는것이바람직함


23-23-111(환)
Lithium manganese nickel oxide


(CAS No. 162684-16-4)


10톤
미만


○취급시분진등에직접노출되지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시분진등이다량으로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설치하는것이바람직함


23-23-112(환)
Diethyl


(tricarbomonocyclicsubstitutedmeth
ylcycloalkoxymethyl)phosphonate


1톤
미만


○취급시분진등에직접노출되지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시분진등이다량으로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설치하는것이바람직함


23-23-113(환)


1,3-Diisocyanatomethylbenzene
polymer with dodecylphenol


(CAS No. 부여되지 않음)


○급성독성구분3(흡입)
○피부과민성구분1
○호흡기과민성구분1
○발암성구분2


1000톤
미만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
보호구를착용하는것이바람직함


○ 취급시미스트및증기등이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23-23-115(환),
23-23-116(환)


L-Alanyl-L-tyrosine


(CAS No. 3061-88-9)


1톤
미만


○취급시분진등에직접노출되지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시분진등이다량으로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설치하는것이바람직함


23-23-117(환)


2-Propyn-1-yl
1H-imidazole-1-carboxylate


(CAS No. 83395-38-4)


○급성독성구분3(경구)
○피부부식성/피부 자극성
구분2(피부 자극성)


○피부과민성구분1
○급성수생환경유해성구분1
○만성수생환경유해성구분1


1톤
미만


○취급시분진등에직접노출되지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시분진등이다량으로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설치하는것이바람직함


23-23-118(환)


S1,S1',S1''-[(2,4,6-Trioxo-1,3,5-tri
azine-1,3,5(2H,4H,6H)-triyl)tri-3,1-
propanediyl] ethanethioate,


hydrolyzed


(CAS No. 2760622-70-4)


○급성독성구분4(경구)
○피부부식성/피부 자극성
구분2(피부 자극성)


○피부과민성구분1
○급성수생환경유해성구분1
○만성수생환경유해성구분1


10톤
미만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
보호구를착용하는것이바람직함


○ 취급시미스트및증기등이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환경부고시 제2023-163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환경부고시 제2023-59호, 2023.3.29.)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06일


환경부장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 및 제4호, 제8조, 제9조,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제7조, 같


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 제7조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지정


과 그 품목별 안전기준 설정 및 안전기준 확인,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품목”이란 별표 1에 따라 지정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종류를 말한다.


  2. “제품명”이란 다른 제품과의 구별을 위하여 각각의 제품에 부여하는 고유의 명칭을 말한다.


  3. “다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일상적인 생활공간”이란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일상적으로 활동 또는 근무하며 살


아가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공장의 생산 공간 또는 자동차정비소의 정비 공간 등 통상적으로 작업


자 이외의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지 않는 작업공간은 해당되지 아니 한다. 


  5. “확인받으려는 자”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 제5조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험·검사기관에 신청할 수 있는 제조자 또는 수입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조자


는 다음 각 목의 자에게만 한정된다.


    가. 제품의 기획·설계 및 원·부자재 관리, 소비자 피해 책임 등 제품의 설계부터 제조, 판매, 보상 


등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책임지고,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는 자 또는 위탁 제조하여 자


기 상표를 부착하는 자. 단, 수탁자는 제조자에 해당되지 않음


    나. 제품의 설계부터 개발, 제조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맡고, 그 제품에 주문자의 상표를 부착하


여 납품하는 자 


  6. “어린이보호포장”이란 성인이 개봉하기 어렵지는 아니하지만 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일정 시간 


내에 내용물을 꺼내기 어렵게 설계·고안된 포장 및 용기를 말한다.


  7. “파생제품”이란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은 제품과 비교하여 용도와 제형이 동일하며, 제5조에 


따른 안전기준에 해당되는 물질에 변경이 없는 제품을 말한다. 이 경우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은 


제품을 대표제품이라 명칭하며, 파생제품의 제품명은 대표제품의 제품명과 동일할 수 없다.


  8. “표시면”이란 제품의 겉면 또는 포장에 글자, 그림문자 등을 표시할 수 있는 표면을 말한다. 


다만, 통상적으로 소비자가 보기 어려운 제품 용기의 바닥, 손잡이 등 연결부위 및 용기의 위‧아


래‧옆면 부분의 오목하거나 볼록한 표면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9. “포인트”란 한국산업표준 KS A 0201(활자의 기준 치수)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활자의 크기를 







표시하는 단위를 말한다.


제3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지정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안전기준의 설정) ① 법 제9조에 따른 화학물질에 관한 안전기준은 법 제8조에 따른 위해성평


가 결과를 반영한다. 다만, 해당 물질에 대한 국내·외의 연구·검사기관에서 이미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였거나, 위해요소에 대한 과학적 시험·분석 자료가 있는 경우 등에는 그 자료를 근거로 안


전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제품 내에 산도조절제로 사용되어 중화되는 등 사용 과정에서 국민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우려


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의 안전기준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제품 내 함유될 수 없는 화학물질을 인위적으로 첨가하지 않았으나 비의도적으로 유래된 사실


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기술적으로 완전한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법 제8조에 따른 위해성평


가를 한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수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검출 허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다.


제5조(안전기준) ① 법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적용되는 안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2에 따른 품목별 화학물질에 관한 안전기준


  2. 별표 3에 따른 용기 또는 포장, 중량에 관한 안전기준


  3. 별표 4에 따른 어린이보호포장에 관한 안전기준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기준 중 검출허용한도가 제시되지 않은 함유금지물질이 생산 또는 보관


과정 중 포장재로부터 이행되는 등 비의도적으로 유래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기술적으로 


완전한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 허용되는 검출량은 법 제8조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실시


하는 위해성평가를 한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수준 이하에서만 허용될 수 있다. 다


만, 위해성평가에 필요한 유해성 등 자료는 그 검출허용한도를 요청하는 자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기준 설정시에 반영되지 않은 제형 또는 용도, 시험방법이 없는 유해성 


있는 화학물질 등으로 만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시험·검사기관


으로부터 확인을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법 제8조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실시하는 위


해성평가를 한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수준 이하에서만 허용될 수 있다. 이 경우 허


용되는 제품은 제1항제1호의 안전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위해성평가를 거친 화학물질에 한한


다). 다만, 위해성평가에 필요한 유해성 등 자료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위해성평가 신청서와 함께 


그 위해성평가를 요청하는 자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은 이후에 제품의 용기 형태 및 재질 변경 등으로 제1항


의 각 호별 안전기준만을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안전기준만을 확인받을 수 있


다. 다만, 유효기간 갱신을 위해 확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호별 안전기준 전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⑤ 제1항제3호에 따른 어린이보호포장에 관한 안전기준을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어린이보호포장 확인 신청서를 법 제10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


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서 제출 시 또는 그 이전에 시험·검사기관에 제출하여 확인증을 발급


받아야 하며, 확인증을 발급받은 후 해당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어린이보


호포장 변경신청서를 해당 시험·검사기관에 제출하여 변경 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 확인을 받은 제품(이하 ‘대표제품’이라 한다)에서 파생된 제


품(이하 ‘파생제품’이라 한다)은 대표제품이 파생제품을 대표해서 제1항의 안전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⑦ 제2조제5호나목의 자가 동일한 제품을 여러 주문자에게 납품하기 위해 해당 제품에 대한 안전


기준 적합 확인을 받은 경우에 주문자별로 납품되는 개별 제품은 제1항의 안전기준을 준수한 것으


로 본다. 


  ⑧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확인의 유효기간 종료일 이전 9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하여 계산


한다) 이내에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은 제품의 경우에 해


당 제품의 안전기준 확인은 그 유효기간 종료일의 다음날에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보며, 확인의 유


효기간 종료일 9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이전에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다시 


받은 경우 확인의 유효기간은 확인을 다시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제6조(표시기준) ① 법 제10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의 겉면 또는 포장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별표 5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시사항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겉면 또는 포장에 표시하기 위한 구체적


인 방법은 별표 6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제한 문구는 법 제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


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안전기준 확인 및 신고 제출 서류 등) ① 시행규칙 제5조제7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


제품이 제5조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받으려는 자가 시험·검사기관에 제출하여


야 하는 제품 및 서류와 환경산업기술원장에 신고를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의 작성 범위 및 


작성 방법은 별표 7과 같다.


  ②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신청인에게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증명서를 발급할 때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신고번호의 부여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8조(안전기준 적용 예외)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중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하는 제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이하 “승인 대상 제품”이라 한다). 이 경우 승인 대상 제품에 대한 승인 기준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1. 가습기용 항균·소독제 


  2. 감염병예방용 방역 살균·소독제 







  3. 보건용 살충제


  4. 보건용 기피제


  5. 감염병예방용 살충제


  6. 감염병예방용 살서제


  7.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제9조(규제의 재검토)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고시 시행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고시 시행


일의 전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  <제2019-45호, 2019.2.1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인 대상 제품의 표시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확인


대상생활화학제품 중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약사법｣ 제31조제4항 및 제42조제1항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았거나 품목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조하였거나 수입한


제품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표시기준을 갈음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른 표시를 할 수 있다.


제3조(다중이용시설에서 사용되는 제품의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에 관한 특례 ) 다중이용시설의 위생 


등을 위하여 직접 고용 또는 위탁계약 등의 방법으로 채용된 작업자가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세정


제‧살균제 등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해서, 제5조에 따른 안전기준과 제6조에 따른 표시


기준은 2020년 7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제4조(종전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제6조제3항에 따라 자가검사번호를 부여받은 위해우려


제품은 법 부칙 제2조제2항에서 정한 경과조치 기간 동안에 제5조에 따른 안전기준과 제6조에 따


른 표시기준을 갈음하여 종전의 고시를 따른다. 이 경우 그 경과조치 기간 동안에 종전 고시의 제


13조에 따라 변경사항이 발생된 경우에는 종전 고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이 고시 시행 당시에 종전의「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제6조제1항에 따라 시험‧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제6조제3항에 따른 검사성적서를 발급받지 못한 위해우려제품은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 확인을 받기 위하여 신청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해 제5조에 따른 안전기준과 제6조에 따른 표시기준은 2019년 3월 1일부터 적용


된다. 그 적용일 이전까지는 종전 고시를 따른다. 


③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제6조제1항에 따라 제품 모


델의 구분별로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 받은 제품(이하 “기본모델제품”이라 한다)과 동일한 


모델 구분에 해당되는 제품(이하 “파생모델제품”이라 한다)은 기본모델제품의 확인의 유효기간 


이내에서만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신규 관리품목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에 관한 적용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


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해서는 제5조에 따른 안전기준과 제6조에 따른 표시기준은 2019년 







7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다만, 다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


는 2020년 1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1. 살균제(공기소독용, 어린이용품 전용, 칫솔‧혀크리너 살균용에 한함)


  2. 기피제(날벌레용에 한함)


  3.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4. 인공 눈 스프레이


  5. 초(기존의 파라핀 이외의 소이왁스 등을 사용한 초에 한함)


제6조(신규 관리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에 따른 품목별 화학물질에 관한 안전


기준 중 ‘Ⅰ.공통기준에서 정한 제품 내 사용가능한 보존용물질 및 보존제’와 ‘Ⅱ.품목별 안전


기준에서 정한 제품 내 사용물질 함량기준’ 및 ‘분사형 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다만, 세정제, 제거제, 방향제, 탈


취제에 규정된 ‘제품 내 사용물질 분사형 함량기준’과 ‘분사형 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


질’은 고시 시행일부터 적용한다.


제7조(어린이보호포장 안전기준 적용례)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어린이보호포장 안전기준은 2020


년 1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위


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의 별표 6에 따른 어린이보호포장 대상인 세정제, 코팅제, 


접착제, 방향제, 부동액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어린이보호포장 대상 위해우려제품 기준


을 따르거나, 시행되는 고시에 따른 어린이보호포장 안전기준을 미리 적용할 수 있다. 


제8조(표시제한 문구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제한 문구


는 2020년 1월 1일 이후부터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제9조(시험·검사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


시기준」제2조제4호의 시험분석기관은 법 제41조에 따른 시험· 검사기관으로 지정 받기 이전까


지 이 고시에서 정한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시험·검사할 수 있다. 다만, 시험·검사기관의 


지정은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시험·검사기관 지정·평가 및 관리 등


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 부칙  <제2020-117호, 2020.06.0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규 관리품목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종류의 개정사항에 


해당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해서는 제5조에 따른 안전기준과 제6조에 따른 표시기준


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신규 관리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에 따른 품목별 화학물질에 관한 안전


기준의 개정사항 중 ‘Ⅱ. 품목별 안전기준’에서 정한 세정제, 제거제, 세탁세제, 표백제, 섬유유


연제에 규정된 함유금지물질 중 ‘미세플라스틱’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2021-150호, 2021.7.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규 관리품목에 관한 적용례) 윤활제에 대해서는 제5조에 따른 안전기준과 제6조에 따른 표


시기준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신규 관리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2에 따른 품목별 화학물질에 관한 안


전기준의 개정사항은 시행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해서는 


개정사항 중 ‘Ⅱ. 품목별 안전기준’에서 정한 함량제한물질 중 ‘제품 내 함유물질 함량 기준’


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생분해도’는 2022년 7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1. 세정제


  2. 광택코팅제


  3. 방향제


  4. 살균제


제4조(염화벤잘코늄류에 대한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부칙 제3조에도 불구하고 별표 2에 따른 품목


별 화학물질에 관한 안전기준의 개정사항 중 염화벤잘코늄류에 대해서는 Ⅰ. 공통기준의 함유금지


물질 기준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제5조(살생물제품 사용가능 주성분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부칙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해서는 시행일 이전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


제품으로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신고증명서가 발급된 경우(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유효기간이 


종료되어 안전기준 적합확인을 다시 받아야 하는 제품을 포함)에는 별표 2에 따른 품목별 화학물


질에 관한 안전기준의 개정사항 중 사용가능 주성분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


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살생물제품


에 사용될 수 있는 기존살생물물질로서 법 부칙 제3조에 따른 승인유예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에만 사용할 수 있다.


  1. 살균제


  2. 살조제


  3. 기피제


  4. 목재용 보존제


제6조(표시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사항 중 ‘Ⅱ. 제품


별 특정 표시사항’에서 정한 ‘제품별 필수 사용상 주의사항’의 개정사항과 별표6에 따른 안전


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방법 중 ‘Ⅱ. 표시사항별 표시방법’에서 정한 17. 제품에 사용된 


화학물질의 ‘형광증백제’는 2022년 7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2022-19호, 2022.1.1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022-218호, 2022.11.1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규 관리품목․용도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에 관한 적용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해서는 제5조에 따른 안전기준과 제6조에 따른 표시기준은 2024


년 1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1. 마감제


  2. 경화제


  3. 경화촉진제


  4. 운동용품 세정광택제


  5. 세정제(필터용에 한함)


  6. 광택코팅제(금속장신구용에 한함)


  7. 특수목적코팅제(가죽연화용에 한함)


  8. 살균제(필터용 및 전기분해형 살균기용에 한함)


제3조(품목별 화학물질 안전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에 따른 품목별 화학물질에 관한 안전기준의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법 제10조에 따라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는 제품부터 적용한


다.


제4조(용기 또는 포장 안전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에 따른 용기 또는 포장, 중량에 관한 안전기


준의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법 제10조에 따라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제5조(표시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및 별표 6에 따른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의 개정사항은 2024


년 1월 1일 이후 법 제10조에 따라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제6조(적용일 특례) 부칙 제2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확인받으려는 자는 시행되는 고


시에 따른 안전기준 또는 표시기준 개정사항을 적용일 이전에 미리 적용할 수 있다.


□ 부칙  <제2023-59호, 2023.3.2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023-163호, 2023.7.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표시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사항 중 ‘Ⅱ. 제품


별 특정 표시사항’에서 정한 ‘제품별 필수 사용상 주의사항’의 개정사항은 시행일 이후 제조하


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 별표 및 전문은 환경부 누리집(고시란)를 참조바랍니다.





